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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
월세
지급
기준

2024
(중위
60%)

1,337,067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 4,571,021.4 5,108,996.4

2024
(중위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7

 개정사항

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2022 (1차) 2024 (2차)

 사업개요  사업개요

p.22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p.24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p.22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계좌입금확인서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

p.24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계좌입금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
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이체내역(1회 
이상) 제출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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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p.22

●  혼인(사실혼 포함)

p.24

●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p.23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

p.25

※  지자체가 자체 월세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 지원이 ’24. 2월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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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처리절차 

2022 (1차) 2024 (2차)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p.24

●  신청서 등록·저장(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

p.26

●  신청서 등록·저장(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일을 
신청일로 적용

p.25

●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p.27

●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생

p.30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p.32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으로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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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

p.48

●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재산조사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

p.52

●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재산조사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조사시점의 기준 적용)

p.48

●  소득·재산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총 재산가액 107백만원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총 재산가액 380백만원

•  원가구 부채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p.52

●  소득·재산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총 재산가액 470백만원

•  원가구 부채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으로 인정)

 지원결정 및 통보(시·군·구 통합조사팀)  지원결정 및 통보(시·군·구 통합조사팀)

p.61

●  (청년) 주거급여 신규 신청인 또는 수급
여부 조사 중인 자가 ~~~

p.66

●  (청년) 주거급여 신규 신청인 또는 수급
여부 조사 중인 자가 ~~~

※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주거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확인 전까지 월세지원 
대상자의 지급 보류(지원결정 통보 시 
해당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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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시·군·구 사업팀)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시·군·구 사업팀)

p.63

●  지원기간

- [ 신청기간 ]  ’22. 8. ~ ’23. 8.
- [ 지원결정 통보 ]  ’22. 10. ~
- [ 지급기간 ]  ’22. 11. ~ ’24. 12.

p.68

●  지원기간

- [ 신청기간 ]  ’24 .2. ~ ’25. 2.
- [ 지원결정 통보 ]  ’24. 3. ~
- [ 지급기간 ]  ’24. 3. ~ ’26. 12.

p.63

●   기본원칙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사후지원 
원칙)

p.68

●   기본원칙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p.64

●  중복방지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지원 불가능

p.69

●  중복방지   지자체 자체 또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는 신청 불가능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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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규모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총 3,119억원(국비 1,422억원, 지방비 1,697억원) 
※ ’24년 국비 794억원

신청시기 ’24. 2. 26. ~ ’25. 2. 25. (1년간)

신
청
주
체

본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
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본인 위임장, ③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지
원
금

신
청

유형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
원
금

지
급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 ’26.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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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처리
방식

•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❶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❷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❸ 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❹ 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 상담
(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지자체
사전준비

•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 예산 편성(지방비 매칭)

대국민
홍보

• ‘신청·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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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참고자료 1

서 류 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 
증빙 내역(신청일까지 월세 이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 제출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채무자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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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75

중구 생활보장과 02-3396-5395

용산구 사회복지과 02-2199-7123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13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5143

중랑구 사회복지과 02-2094-1710

성북구 생활보장과 02-2241-2376

강북구 생활보장과 02-901-6967

도봉구 생활보장과 02-2091-3346

노원구 복지정책과 02-2116-3671

은평구 생활복지과 02-351-7085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788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02-3153-8814

양천구 주택과 02-2620-3465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782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434

금천구 복지지원과 02-2627-1926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02-2670-3932

동작구 사회보장과 02-820-9667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79-5994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9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78

송파구 생활보장과 02-2147-2731

강동구 생활보장과 02-3425-5737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4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476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6681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501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051-419-4611

부산진구 일자리정책과 051-605-6341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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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366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517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831

사하구 일자리복지과 051-220-5954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71

강서구 경제진흥과 051-970-4491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5171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827

사상구 미래청년기획단 051-310-5251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3

중구 혁신사업홍보실 053-661-2184

동구 일자리경제과 053-662-2644

서구 교육청소년과 053-663-2196

남구 미래정책과 053-664-2794

북구 혁신전략실 053-665-2242

수성구 청년여성가족과 053-666-2623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053-667-2553

달성군 정책추진단 053-668-2284

군위군 정책추진단 054-380-6446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6952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연수구 경제산업과 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서구 일자리정책과 032-560-0943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032-899-2592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062-613-2722

동구 청년체육과 062-608-2243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17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광주광역시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50-4797

남구 일자리정책과 062-607-2682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062-410-8440

광산구 시민경제과 062-960-3869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동구 정책개발협력실 042-251-6615

중구 정책개발실 042-606-6243

서구 기획조정실 042-288-2353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33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4593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052-229-4414

중구 노인장애인과 052-290-3587

남구 노인장애인과 052-226-6937

동구 노인장애인과 052-209-3453

북구 노인장애인과 052-241-7623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43

강원도

건축과 033-249-3468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408

원주시 복지정책과 033-737-2308

강릉시 경제진흥과 033-640-5577

동해시 건축과 033-539-8678

태백시 건축지적과 033-550-2380

속초시 건축과 033-639-2445

삼척시 건축과 033-570-3472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8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344

영월군 도시과 033-370-2105

평창군 도시과 033-330-2459

정선군 도시과 033-560-2491

철원군 민원허가실 033-450-4271

화천군 민원봉사실 033-440-2476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033-480-2351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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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강원도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2125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667

양양군 도시계획과 033-670-2162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3462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228-396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031-729-8502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031-828-2173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8

부천시 미래세대지원과 032-625-3722

광명시 주택과 02-2680-6016

평택시 주택과 031-8024-4671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7

안산시 청년정책관 031-369-1649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2725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6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143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031-590-8545

오산시 공동주택팀 031-8036-7765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3

군포시 주택정책과 031-390-0763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031-5182-1238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324-2762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031-940-8662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92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6857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6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 031-5189-3948

광주시 주택과 031-760-4487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8082-6562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여주시 사회복지과 031-887-2953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235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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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38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3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043-201-1244

충주시 건축과 043-850-6422

제천시 건축과 043-641-6272

보은군 기획감사실 043-540-3028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3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42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3

진천군 경제과 043-539-3483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15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2

단양군 경제과 043-420-2434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041-635-3987

천안시 청년담당관 041-521-5505

공주시 미래전략실 041-840-2588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22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40-2576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논산시 인구청년정책과 041-746-5764

당진시 청년정책팀 041-350-4053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522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 041-750-4114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83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541

청양군 미래전략과 041-940-2962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715

예산군 총무과 041-339-7238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5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063-280-3882

전주시 건축과 063-281-2198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4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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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전라북도

익산시 주택과 063-859-5909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063-539-8123

남원시 건축과 063-620-6587

김제시 건축과 063-540-3269

완주군 건축허가과 063-290-2876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8

무주군 기획실 063-320-2148

장수군 민생경제과 063-350-2192

임실군 다문화교류과 063-640-4643

순창군 정주정책과 063-650-1587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4

부안군 민원과 063-580-4885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6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061-270-8526

여수시 건축과 061-659-4089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262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3

광양시 건축과 061-797-2886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105

곡성군 인구정책과 061-360-2951

구례군 종합민원과 061-780-2474

고흥군 종합민원실 061-830-5474

보성군 도시개발과 061-850-5592

화순군 도시과 061-379-3842

장흥군 행복민원과 061-860-5678

강진군 민원봉사과 061-430-3434

해남군 건축허가과 061-530-5162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061-470-2453

무안군 건축과 061-450-5748

함평군 민원봉사과 061-320-1622

영광군 종합민원실 061-350-5476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499

완도군 주민복지과 061-550-5301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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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전라남도
진도군 도시개발과 061-540-3872

신안군 민원봉사과 061-240-8921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054-880-27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834

경주시 인구청년담당관 054-760-7968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4

안동시 사회복지과 054-840-5457

구미시 인구청년과 054-480-252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5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6

상주시 미래정책실 054-537-714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767

경산시 미래전략과 053-810-6623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257

청송군 기획감사실 054-870-6454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583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335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5

고령군 인구정책과 054-950-6589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47

예천군 기획예산실 054-650-6808

봉화군 도시교통과 054-679-615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471

울릉군 경제투자유치실 054-790-6258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4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055-225-4575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41

통영시 건축과 055-650-5745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8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3

밀양시 건축과 055-359-5388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7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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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광역 기초

경상남도

양산시 공동주택과 055-392-3025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42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4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13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0

하동군 건축과 055-880-2133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 055-970-8973

함양군 미래발전담당관 055-960-4123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940-8818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2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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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21. 8. 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추진체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Ⅰ
Chapter

추진 근거 및 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확인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01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시·군·구 예산배정 및 
정산 관리

시·도
(상위보조사업자)02

●  신청·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정산 및 사후관리

시·군·구
(보조사업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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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
(1회 이상)을 제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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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

※  혼인(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 필요)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 신청기간 ] ’24. 2. ~ ’25. 2.(1년간)
- [ 지원결정 통보 ] ’24. 3. ~ 
- [ 지급기간 ] ’24. 3. ~ ’26. 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국토부가 기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 불가(수혜 중인 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 지원이 ’24. 2월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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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Ⅱ
Chapter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접수 즉시

신청
(신청인)

Step 1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필수서류 및 부채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

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Step 4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신청서 등록·저장
(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Step 2
● 상담 및 신청 안내

●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 판단 (제외대상 여부 및 지원사업 수혜 중 
여부 확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 처리)

● 청년월세 지원 가구구성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가구원 구성)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및 등록 후 저장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보완 요청 후 15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일을 신청일로 적용)

접수·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Step 3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청년가구·원가구의 가구원에 대해 조사 실시)

1일차
● 신청서 접수 처리
    * 청년가구·원가구 가구원 확인, 재산 조사용 증빙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14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28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신청조사 기간 소득·재산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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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① 「청년기본법」상 청년(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19 ~ 34세 

이하)으로, ②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 적용하여 지원 가능)

 ①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 친부·계모 또는 친모·계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별도 거주가 아님
  (▶ 단,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만 있는 한부모 가정은 예외)

•   청년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부모 및 형제·자매확인) 및 조회된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공동 거주여부)를 바탕으로 확인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통해 주민등록상 청년이 독립세대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 가능(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으로 
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

③ 주거비부담 요건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④ 거주지 요건
•   건축물 용도와 상관 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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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주택 등에 거주하는 유형’

제 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2.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참고> 외국인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준용(사업안내 p.33))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분류

•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르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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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외국인/귀화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1.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출서류

기본
부모가 국내에 있는 경우 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있음

외국인
등록번호 없음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가족관계
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기준)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공적자료 
조회 가능

외국인
가족관계는
공적자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만을 
통해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
보장)에 따름)

난민인정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공적자료 
조회 가능

2. 귀화한 경우

부모가 국내에 있는 경우 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부모가 귀화한 경우 부모 귀화 X
(외국인등록번호 있음)

부모 귀화 X
(외국인등록번호 없음)

내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

외국인 가족관계는 공적자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만을

통해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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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신청 안내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⑦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참고자료 2】 지자체 접수처 참조, p.15)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 및 급여지급 계좌 예외 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참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최종 지원 결정 이전에 구비서류 제출 및 누락여부 확인

신청지역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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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사업안내 p.248)

가.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우편 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급여계좌 예외 [시행령 제36조의3 관련]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등)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종전의 신용불량자)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1), (2), (3), (4)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5)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급여계좌를 제3자의 계좌로 등록한 경우, 보장기관은 반드시 

급여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6) 법령에 따라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가)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법 제9조제3항]
(나)  주거급여：임대인명의 계좌[「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제2호나목]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수급자가 「주거급여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다) 교육급여
(라) 장제급여[법 제14조제2항]

●  (1) ~ (5)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5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가) 급여 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 설정 이해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 임대차계약 및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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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1)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2)공인

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3)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 임대인과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 주택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후 거주 중이며 월세 이체가 입증(월세 이체 1회 이상)되면 지원 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
사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
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으로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

②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2촌 이내 친족 명의 통장 가능.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대출 사업으로 월세를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인정(대출확인서류 추가 제출), 월세 후납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 제출 요망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 제출

•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   통장 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쳐 이미지

:  카드 결제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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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특히,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접수 처리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
-  신청서 접수 이전에 구비서류 및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인에게 보완 

및 반려 요청하고 보완기간 15일 이내 미제출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신청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청년의 주민등록세대원 정보 등을 
기준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을 확정한 후 저장(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사업팀) 및 접수(시·군·구 통합조사팀) 처리
★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원칙 및 절차’(p.34) 와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p.36 ~ p.39) 참조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세, 계약자 변경 등)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원칙 및 절차

       청년월세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사 및 판정 과정에서 청년가구와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가구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 확정이 중요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개념 및 구성 원칙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
하지 않음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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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적용 프로세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1  청년가구만 평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2  청년가구 & 원가구 평가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50% 이상

Step 7-1  로 !

 50% 미만

Step 7-2  로 !

 30세 이상

Step 4  Step 5  Step 7-1  로 !

 30세 미만

Step 4  Step 5  Step 6  로 !

 모두 충족

Step 2  로 !

 미충족

신청 및 지원 불가

 기혼
(미혼부·미혼모, 이혼한 경우 포함)

Step 4  Step 5  Step 7-1  로 !

 미혼

Step 3  로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부모 모두 사망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는 청년가구만 구성

신청 및 지원대상
자격 요건

Step 1

신청인(청년)의
기혼 여부 확인

Step 2

신청인(청년)
연령 확인

Step 3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Step 4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재산 조사

Step 5

신청인(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여부 확인

Step 6

소득재산
평가

Step 7

신청연령·부모 별도거주·주거 점유형태·주거비부담·지원주택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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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범위 확정 절차

  원가구 적용 여부에 따라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확정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과 판정 시 가구원수에 반영

●  신청인(청년)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 후 일괄 
등록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청년가구에 별도 주민등록 상 
신청인(청년)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추가

청년가구에 원가구
가구원 추가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제외

●  별도 주민등록상 신청인(청년)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
비속 추가

청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 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추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조회 후 일괄 등록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1

●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통해, 
청년가구 적용 시 포함·제외될 
가족 확인 후 추가 및 삭제

청년가구 구성
(담당자 확인)

2

●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통해, 
원가구 적용 시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원가구 구성(필요시)
(담당자 확인)

3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거주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 중인 사람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람(신청인은 가구원으로 반드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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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1

1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

청년가구

신청인+배우자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2인 가구)
2,209,565원 이하

청년가구

신청인+배우자+자녀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인 가구)
2,828,794원 이하

청년가구

신청인+배우자+자녀+형제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4인 가구)
3,437,948원 이하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5인 가구)
4,017,441원 이하

청년가구 본가

신청인+배우자+자녀+모+형제 부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4인 가구)
3,437,948원 이하

청년가구 본가

신청인+배우자+자녀+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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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2

2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

청년가구

신청인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1인 가구)
1,337,067원 이하

청년가구

신청인+자녀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2인 가구)
2,209,565원 이하

청년가구

신청인+형제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2인 가구)
2,209,565원 이하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인 가구)
2,828,794원 이하

청년가구 본가

신청인+모+형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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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3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3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

청년가구

신청인+형제

*  2명 모두 청년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청년가구 본가

신청인

청년가구

신청인/친구

*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지원 가능
단, 공동명의 계약 시 둘 다 신청 가능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1인 가구)
1,337,067원 이하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2인 가구)
2,209,565원 이하

&
총재산가액

각각 122백만 원 이하
각각 합산소득 (각 1인 가구)
1,337,067원 이하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인 가구)
2,828,794원 이하

&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인 가구)
2,828,794원 이하

부모사망

청년가구 본가

신청인+조부(또는 조모)+형제 부모사망

청년가구 본가

신청인+조부(또는 조모)+형제 부모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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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4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1인 가구) 1,337,067원 이하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인 가구) 4,714,657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1인 가구) 1,337,067원 이하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2인 가구) 3,682,609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2인 가구) 2,209,565원 이하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4인 가구) 5,729,913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2인 가구) 2,209,565원 이하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4인 가구) 5,729,913원 이하

원가구

원가구

부 모신청인+형제

청년가구

원가구

부모(2인)신청인+형제

청년가구

원가구

신청인

청년가구

부모 중 1인이 사망

원가구

신청인

청년가구

부모(2인)

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부모 이혼 포함)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모는 원가구에 미포함.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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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24. 2. 23일부터 운영 예정)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19세 ~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 ~ 2005년생 / ’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 ~ 2006년생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무원임대 등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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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 확인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 <참고>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p.36 ~ p.39) 확인

예시 1 >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 3 >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 미적용

예시 4 > 제 나이는 31세(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 미적용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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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A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Q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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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 2, 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하숙집의 경우 :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가 임차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참조)

-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금액 반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금액 :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예시 >  대학기숙사에 4개월동안 거주하고, 120만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하여 30만원으로 

인정

-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및 동일 주소지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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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6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 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총 최대 240만원원까지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1 >    - 월세가 10만원인 경우 : 10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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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등)
④ 그 외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지자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총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 등의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가 별도거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원씩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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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가족의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합니다.

* 가족의 범위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Q18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A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임대차계약 5월, 5 ~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 ~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 ~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Q19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하셔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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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다만 지원이 종료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Q21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Q22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Q23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A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Q24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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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A -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26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A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27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1, 2, 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 제출서류 목록 p.14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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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Q29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30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
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세는 30만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Q31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A 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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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A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Q33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A <서식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확인. p.87

Q34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A 본 사업은 청년이 (조)부모 및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월세를 납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3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 지원대상 여부는 신청인의 요건을 통해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6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갱신으로 신청일까지 월세거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할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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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37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A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 확인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Q38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요건에 부합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39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A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계약자와의 관계(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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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신청·접수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 중심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조사 
시점의 기준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지원 결정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  공적자료 등의 소득·재산 조사 1회 실시 결과를 기초로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조사 없이 잔여 지급기간 동안 월세지원 실시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하고 지원금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잔여기간 지급

  최대 12개월간 분산 지원하는 것이므로, 타 복지사업 소득 산정 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액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 완료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주거용만 인정)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억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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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재산가액 : 122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
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재산가액 : 470백만원 이하 

- 총재산가액 : ㉳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
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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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항목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소득 항목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성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항목별 합산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30%를 제외

  재산평가액을 구성하는 재산 항목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
체육시설이용, 요트)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 등), 건축물(건물,시설물 등)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1)의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자동차) 자동차가액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1)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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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원가구는 주택구입, 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만,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회사 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권 대출금

< 금융권의 범위 >

- 제1금융권：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lfa.or.kr/등록업체 조회)에서 조회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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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참 고

1  근로소득中 상시근로소득

● 정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산정내용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확인방법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②-1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②-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소관 사업장 확인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❶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❷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 국세청 종합소득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2  사업소득中 기타사업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사업소득

3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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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이자·배당소득
● 산정내용 : 이자·배당소득 /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이자·배당소득

4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 정의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  산정내용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확인방법 : 전월 수령한 급여액

5  일반재산

1. 토지·건축물·주택
●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2. 선박·항공기
●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확인방법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3. 회원권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4. 임차보증금
●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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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양권
●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산정내용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확인방법 : 제출서류(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6. 조합원입주권
●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산정내용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확인방법 : 제출서류

- 추가부담금(=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6  자동차

●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산정내용 :  ① 보험개발원 → 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③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중 큰금액) →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으로 반영
● 확인방법 : ❶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차량기준가액 조회 ❷ 지방세정

7  부채

●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회사 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산정내용 :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원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증빙서류 제출 시 산정하여 반영

●  확인방법 :  금융회사 등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원 가구만 해당)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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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40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서식 4> 소득·재산신고서 p.91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41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A ❶ 30세 이상, ❷ 혼인(이혼), ❸ 미혼부·모, ❹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1,114,222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외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포함)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등가시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 9,411,619원)

예시 1 >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2,209,656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729,913원

예시 2 >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337,06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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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42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의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컷오프(청년가구 122백만원, 원가구 470백만원) 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4년도는 ’24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5년도는 ’25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컷오프 방식인 재산가액은 변동 없이 ’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Q43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A 이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청년가구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

Q44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A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혼한 
청년의 경우 본인+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년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청년의 부모 등이 양육하는 
경우 등 포함)에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45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A 다음 ① ~ ②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합니다.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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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공적자료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순으로 반영됩니다.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의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8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A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으로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조> 소득·재산 조사 항목
분류 항목 정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배당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되는 이자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성 급여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  소득항목별 합산된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30%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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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정의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
(논, 밭,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자동차 자동차가액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  금융권 대출금

< 금융권의 범위 >

- 제1금융권：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

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

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의 대출금

Q49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A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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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0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A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51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A 공적이전소득 조사대상 급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Q52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A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되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됩니다.

Q53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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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4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A 네. 모두 산정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5 신청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질적인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조사시점 기준) 다만, 부채의 경우 신청시 제출한 금액
(증빙자료 포함)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사항만(부채 포함) 입력

Q56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A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재산 여부 및 조사 결과 등 내용이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Q57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Q58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A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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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저는 지자체 공무원 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 (읍·면·동)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시·군·구) 사업팀에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소득·재산 조사는 생략)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 하고, 급여일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Q60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A 청년월세 소득 조사 시 반영하는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시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급여를 받을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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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기타 소명
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청년) 주거급여 신규 신청인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확인 후 월세지원 대상 결정

※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주거급여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확인 전까지 월세지원 
대상자의 지급 보류(지원 결정 통보 시 해당사항 안내)

  월세지원을 신청한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가구 및 원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재산기준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 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등총재산가액(임차
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추가 인정)이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재산기준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의 원 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총재산가액(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추가 인정)이 470백만원 이하

  조사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결정 통지 시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 계약내용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결정 및 통보 필요

*  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 통보

지원 결정 및 통보 (시·군·구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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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61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이하인 경우 지급 결정 선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등가시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  출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3. 8. 16.)」 
매년 8월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제정 및 고시

Q62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63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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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시·군·구 사업팀)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주거급여 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월세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차감하여 지급

*   (서울) 서울형주택바우처, (경기)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전북) 전주형 주거급여, 남원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원까지 지급

1. (주거급여 미수급자)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급

예) 월세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 지원

2. (주거급여 미수급자) 월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예)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월차임임분)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없음

4.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월차임분) 2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

예)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원 지원받는 경우, 차액인 10만원(20만원-10만원)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여도 본 사업에 자동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신청 필요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 신청기간 ] ’24. 2. ~ ’25. 2.
- [ 지원결정 통보 ] ’24. 3. ~ 
- [ 지급기간 ] ’24. 3. ~ ’26. 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월세 지원금 
지급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기본원칙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旣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  지원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청년)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 
지원금 지급
※ 월세지원이 개시되는 월에는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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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절차

●  월세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매월 지원금 생성일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생성된 지원금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후 

전자 결재
*  월세는 실제 임차료(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청년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급

●  지원금 이체 및 지급은 시·군·구 회계부서가 담당하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지원금 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

하여 지급

※ 매월 월세 지급시 계좌 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거주지 변경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 및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전입일이 속하는 월의 월세지원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은 종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지급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 표출
** 급여생성일(매월 15일) 이전 전입신고 된 경우 수급자 정보 등이 새로운 거주지로 자동 이송(관리洞 자동 변경)

중복 방지
       지자체 자체 또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는 신청 불가능(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및 이자지원 등은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전 
확인사항

       보조사업자(시·군·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이전(매월 15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청년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분부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
※ 월세지원 변경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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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월세지원금 수령중, 10. 5.에 타주소지로 전출(A시 → B군)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 생성전)
•  10월 급여지급전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었으나 전월 월세는 9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므로, B군에서 10월 급여는 지급하고 11월 급여부터 중지

2.  월세지원금 수령중 10. 20.에 타주소지로 전출(A시 → B군)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 생성후)
•  10월 급여지급전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었으나 전월 월세는 9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이므로, A시에서 10월 급여는 지급
• B군에서 11월 급여부터 중지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의 처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할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
중개사 날인),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간 월세이체내역 자료 제출을 통해 월세 계약이 유지 중임을 
확인

-  청년가구의 주택 소유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월세지원 중지 절차에 
따라 조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만을 활용하여 확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수급으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월세 잔여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잔여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

월세지원의 
중지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음

※ 월세지원 중지 사유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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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64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중단 경우>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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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65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A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한 경우
- 부모와 함께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한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Q66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A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 p.15 참조

-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금액·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 : 온라인, 오프라인(동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온라인, 오프라인(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중지 신청서’(서식14)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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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67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A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8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상황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Q69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월세 납입 증빙서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0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후에는 1) 전입신고 후 2)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및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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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71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A 네.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준에 여전히 적합하여야 하고, 지원금액에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72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을 받는 중에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원씩 지원 가능(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산 불필요, 신규 신청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필요), 다만 주택구입·전세주택 거주 등 지원제외 
주택 거주 등 중지사유 발생시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지원대상자로서 결혼하여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가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지원(1명은 
지원 중지)

**  부부 중 1인이 지원대상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혼인, 가구원 변경의 사유로는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지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Q73 신청때와 달리 지급 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A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 p.15 참조

Q74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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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75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Q76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A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만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20만원씩 지원 가능

Q77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월세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월세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변경신청 이후 전입지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며, 소득·재산
조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는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거주지 이전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지원이 중지
됩니다.



76

5 이의신청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
       신청기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 시·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

  신청원칙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접수·심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① 시·군·구청장의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 이의 신청인 ] 월세를 지원받는 대상자나 월세지원 신규·변경 신청한 자
-  [ 이의 신청 기관과 방법 ]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 사업팀)에게 서면으로 신청
-  [ 이의 신청 결정 ] 시·군·구청장으로 이의 신청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명하여야 함

-  [ 이의 신청 통지 ] 상기의 처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

②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 이의 신청인 ]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 이의 신청 기관과 방법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 이의 신청 결정 ] 시·도지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의 심의는 사업요건 적용 및 해석에 한함

-  [ 이의 신청 통지 ] 시·도지사는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국토부장관이 결정 
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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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가.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나.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Step 1
●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 6)

이의신청·접수
(시·도 사업팀)

Step 2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소득·재산 등 재확인
(시·군·구 통합조사팀)

Step 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생성된 지급내역 확인

※  이의신청 내용이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통합조사팀 소관이 
아닌 경우 절차 생략

결과 통지
(시·군·구 사업팀)

Step 4
●  이의신청인에게 30일내 처리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신청인

Step 1
●  시·군·구의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 6)

이의신청·접수
(시·군·구 사업팀)

Step 2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신청서,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10일내 시·도지사에 송부

이의 심사
(시·도 사업팀)

Step 3

●  시·도지사 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
(시·도 사업팀)

Step 4
●  이의신청인 및 시·군·구에 30일내 처리결과 서면 통보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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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유의사항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된 경우 인용 결정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

※ 이의신청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지급 중지

신청인

Step 1
●  시·도의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 6)

이의신청·접수
(시·도 사업팀)

Step 2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신청서,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10일내 국토교통부에 송부

이의 심사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Step 3

●  국토교통부 이의신청 심의

결과 통지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Step 4
●  이의신청인 및 시·도에 30일내 처리결과 서면 통보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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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78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대상자께서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서면으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서식 6, p.95 참고)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심사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하셔야 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드립니다.

신청인1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 사업팀에 제출

시·군·구2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시·도3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심사 및 결정 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국토부4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심사 및 결정 통지

Q79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A 이의신청서(서식 6 p.95 참고)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시·도 사업팀(【참고자료 2】 ‘지자체 사업팀·대표
번호’ p.15)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80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A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81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A 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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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82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가 심사하는 기간 중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전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 결정된 경우 급여는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전 주소지의 급여분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예시 1 >  전입신고(○), 변경신청(○) 경우 :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익월(또는 변경신청 月) 급여분부터는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예시 2 >  전입신고(○), 변경신청(X) 경우 :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월세지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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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및 정산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청년월세를 지급한 관할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후정산

※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환수
       환수원칙    월세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반환)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원칙적으로 환수(반환)사유가 발생한 시·군·구청장이 환수(반환)

※ 본 지침외 기타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환수절차   

❶ 사전통지 :  시·군·구는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필수 기재사항) 환수 원인·금액, 의견제출 기간·절차 등

❷ 의견제출 :  환수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의견진술 가능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제3항)

❸ 환수결정·통지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또는 의견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반환)결정·통지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

❹ 이의신청 :  환수대상자는 환수(반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시·군·구는 환수통지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이의신청 서식 동봉

❺ 징수처리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제1항)

-  월세지원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우선 지원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

*  임대차계약서상 지급 예정 급여가 있는 경우를 말함
(ex.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 기간 : 10개월, 기지급 : 6개월, 미지급 : 4개월 ▶ 잔액=급여액/월×4개월)

6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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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시·도 사업팀)

Step 1

●  환수대상자에게 반환 등 제재 관련 사항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①)

의견제출
(환수대상자)

Step 2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7조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③)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시·군·구)

Step 3

●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을 환수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  시·군·구가 반환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에 통보(10일 이내)

이의신청
(환수대상자)

Step 4

●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징수처리
(시·군·구)

Step 5

●  납입고지 → 독촉 및 체납처분 → 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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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Q&A

Q83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본 사업의 환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 거주지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이 외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대상, 과다지급 된 경우

Q84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Q85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A 아니요. 이의신청을 A시에서 하셨다면, 결과는 A시에서 통보됩니다. 인용이 결정되었다면 B시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86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하나요?

A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87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A 환수(반환)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20일)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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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가. 사업관리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 예산편성, 자금배정 지원 및 정산관리
- 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시·도 → 국토부)
- 시·군·구 지원(특·광역시·도)
- 수급 상황 파악 및 시·군·구 간 수급 조절

  나. 행정지원

- 시·군·구 등 전담인력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서 旣지원한 청년월세 대상자 등 행복e음 입력

  다. 대민홍보

- 시·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 우수사례 중심 기획홍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조기 대응

시·군·구
       시·군·구 단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지원금 집행

  읍·면·동 전담인력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지원 및 대표번호 개설·운영

  월세지원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접수

  월세지원 여부 결정·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사후관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결정 일자별 대상자 명단 제공

※ 내용 : 신청인, 주소, 지원금액, 수령 장소 등

  신청 및 지급 현황 관련 상황보고(시·군·구 → 시·도) 및 대민홍보 추진

읍·면·동 
주민센터

       월세지원 신청서 등록·저장

  신청현황 상황보고(읍·면·동 → 시·군·구)

  업무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운영, 역할분담

  통·리·반장을 활용한 읍면동 단위 홍보계획 수립·시행

- 신청·지급 방식 안내 등

기관별 주요 역할Ⅲ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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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Ⅳ
Chapter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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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방지
       지자체가 ‘청년 월세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 지자체별 월세 또는 연세 지원사업 등(전·월세대출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원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사업대상에 대해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월세지원 가능

기준준용
       동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 기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복지부) 및 주거급여 

사업(국토부) 기준 준용

기타 고려사항Ⅴ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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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신청(변경)서서식 1

- 1 -

서식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주거급여

중복신청 여부
(○, ×)

주거급여

수급여부
(○, ×)

보장기관

(시․군․구)

전자우편
지자체 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중 여부

(○, ×)
※ 월세 수혜 중

청약통장 
가입여부

(○, ×)
※ 종류무관

가
족
구
성
1)

청
년
독
립
가
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

재학여부
직업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원
가
구

거주

조건

등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비고3)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 원 ㎡

(공동임차인 경우 

신청자 지분율 등 

기재)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기간      .   .   .～     .   .   .

기타
□쪽방 □여관·여인숙

□기타(                     )
계약일자     .  .  .

전대차

여부
(○, ×)

지급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해당자에 한함

3) 신청인 명의로 계약체결 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 및 월세이체 내역 자료 첨부, 공동임차인 계약 시 계약서에 지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4) 청년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하여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디딤씨앗계좌(CDA)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5) 거주지·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거주조건·지급계좌란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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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중 2쪽)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  및및  활활용용  동동의의 확확  인인
(√ 체크)

11..  수수집집··이이용용에에  관관한한  사사항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개인인정정보보  활활용용  목목적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보조조사사업업자자((시시··군군··구구청청장장))가가  「「보보조조금금  관관리리에에  관관한한  법법률률」」제제2266조조의의33  및및「「사사회회보보장장급급여여의의  이이용용

ㆍㆍ제제공공  및및  수수급급권권자자  발발굴굴에에  관관한한  법법률률」」제제77조조에에  따따라라  지지원원대대상상자자의의  확확인인  등등을을  위위하하여여  개개인인정정보보를를  활활용용하하고고자자  합합니니다다..

    □□  활활용용할할  개개인인정정보보와와  동동의의요요청청  범범위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 포함)

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정기기적적으으로로 관관계계기기관관에에  요요청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조회회  및및  적적용용하하는는  

것것에에  대대하하여여  동동의의합합니니다다..

    □□  개개인인정정보보  보보유유  및및  파파기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5년년간간  보보유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파기기함함을을  고고지지합니다.

[   ]

유유  의의  사사  항항 확확  인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여부를 결정하며,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5.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보완완요요청청  후후  1155일일  이이내내  자자료료  미미  제제출출  시시  직직권권으으로로  

신신청청이이  취취소소됩됩니니다다..((서서류류  미미비비  시시  보보완완요요청청  후후  필필요요서서류류가가  모모두두  제제출출된된  날날을을  신신청청일일로로  적적용용))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신청청인인  성성명명  ::                              (서명 또는 인)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시시장장․․군군수수․․구구청청장장 귀하  

구비서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6.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 부채 증빙 서류(청청년년가가구구의의  경경우우  임임차차보보증증금금  목목적적으으로로  받받은은  대대출출금금,,  원원가가구구의의  경경우우  주주택택소소유유  및및  임임차차보보증증금금  

목목적적으으로로  대대출출받받은은  대대출출금금,,  대대출출받받은은  기기관관으으로로부부터터  주주택택구구입입  또또는는  임임차차보보증증금금  마마련련  용용도도가가  기기재재된된  부부채채만만  인인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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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서식 2

- 3 -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확인서 발급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위임임하하는는  사사람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0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3서식3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

사유

[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개월간)

※ 아래 후견인란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회사(           )           계좌번호(                               )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ㆍㆍ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ㆍㆍ시시장장ㆍㆍ군군수수ㆍㆍ구구청청장장 귀하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피성년후견인인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치

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

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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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 5 -

서식4  소득ᆞ재산 신고서

소득ㆍㆍ재산 신고서 [□신�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신청인과의 관계

소

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원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원 원

토지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 차량명(         )  □ 차량명(         )  □ 차량명(         )

임차보증금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 전ㆍ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원 원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원

부

채3)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ㆍㆍ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ㆍㆍ시시장장ㆍㆍ군군수수ㆍㆍ구구청청장장 귀하

1) 제1호서식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에서 작성한 가구원(원가구·청년가구)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

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등)
3) 부채의 용도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대출인 경우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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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서식 5

- 6 -

서식5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1 면]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청년월세지원 통지서

[ ] 변경·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청청년년월월세세  지지원원  대대상상자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신청청인인과과의의  관관계계 지지원원대대상상자자 생생년년월월일일 지지원원금금액액 지지원원개개시시일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청년월세 지원 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지원금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거주지·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으나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 변경 : 전출입 등으로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 있는 경우 등(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압류류

방방지지통통장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계좌변경 신청

을 하면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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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    ]]  대대  상상  제제  외외

신청내용

대상제외

사 유

[  ] 월세계약 종료                    [  ] 자격심의결과 지원 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 이후 월세계약 체결 등 개인여건 변동으로 청년월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변경경··중중지지··상상실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청년 본인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계약내용 변경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

[  ] 보호대상자의 지원 중지 요청

[  ] 보조사업자(시·군·구)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월세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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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청년월세 지원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

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청년년월월세세  지지원원  ::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300일일  이이내내 해당 보조

사업자(시·군·구)에게,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300일일  이이내내에 보조사업자(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함)에게 서면으로 신청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300일일  이이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서면면  또또는는  온온라라인인

((wwwwww..ssiimmppaann..ggoo..kkrr))으으로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기간 중 월세계약 내용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시시장장․․군군수수․․구구청청장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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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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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시시장장ㆍㆍ군군수수ㆍㆍ구구청청장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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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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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처분분사사전전통통지지서서((의의견견제제출출통통지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의견견제제출출시시  유유의의사사항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발 신신 명명 의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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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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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의견견제제출출인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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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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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시시장장․․군군수수․․구구청청장장 직인

참고

사항 

ㆍ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ㆍ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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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통지서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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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환수통지서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청청년년월월세세  지지원원
대대상상자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지원원내내용용

환환수수((반반환환))  
사사    유유

환환수수결결정정액액 원

납납부부장장소소기기  납납부부액액 원

납납부부액액 원

납납부부기기한한 년     월     일까지 산산출출내내역역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시시장장･･군군수수･･구구청청장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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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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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ㅎ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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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서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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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대상자 확인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서

청청년년월월세세  지지원원
대대상상자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지원원내내용용

지원금액 월              원

지원기간     년    월 ∼      년     월

제제출출용용도도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특별별자자치치시시장장･･특특별별자자치치도도지지사사･･시시장장･･군군수수･･구구청청장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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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서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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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서약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서약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

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 유유  의의  사사  항항 >

•  지지급급기기간간  동동안안  주주소소지지  변변경경((동동일일  주주소소지지에에서서  계계약약내내용용  변변경경사사항항도도  포포함함))  등등  

임임대대차차계계약약이이  변변경경되되는는  경경우우,,  부부모모와와  합합가가,,  주주택택  소소유유,,  군군복복무무  등등  월월세세지지원원의의  

중중지지  사사유유가가  발발생생되되는는  경경우우  관관할할  지지자자체체에에  반반드드시시  신신고고하하여여야야  합합니니다다..

• 변변동동사사항항  미미신신고고  또또는는  신신고고내내용용이이  부부정정확확한한  경경우우  월월세세지지원원이이  중중지지될될  수수

있있으으며며,,  관관련련법법령령에에  의의거거  지지원원금금  환환수수  및및  처처벌벌을을  받받을을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지지원원금금을을  지지급급  목목적적과과  다다른른  용용도도에에  사사용용한한  경경우우  관관련련법법령령에에  의의거거  지지원원금금  환환수수  

및및  처처벌벌을을  받받을을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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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 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사유

[  ] 부모와 합가

[  ] 청년가구 구성원중 1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

[  ] 이사 등으로 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제외대상 주택 거주

[  ]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중지사유 해소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잔여 기간동안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